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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서울특별시 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 원 병 니다.

원 한 서 특 시 등포 새10 『

원에 한 조 안 에 하여 검토보고 드 겠습니다.』

본 조례안의 제 이유

역 전 해 헌신적 노 사하고 는 새 에․

하여 그 원에 한 사항 문 함 새,

격 사 물 새 정신 계승 전 시키고 함.․

제 내용

새 각종 념 에 창수여 등

할 수 다 안 제 조( 2 )

새 사업 한 수 체 등에 산 원,

할 수 다 안 제 조( 3 )

청 각 주민센터 타 청 산하공공 에는 새, ,

병 하여 게양할 수 다 안 제 조( 4 )



- 2 -

검토의견

본 조 안 새 동 계승 전시키고 역 사 동

통하여 고 건강한 역사 루는 여한 새

격 사 차원에서 필 한 사항 원할 수 는

근거 하고 하는 것 상 제정 가능하다고는

판단 니다.

그러나 서 시 처 종 에서, 2006.11.3

제 제 차 본 에서 서 특 시 종169 2 새

원에 한 조 가 통과 나 청 에서

보 어 습니다.

본 조 안 종합하여 검토해 보 특정단체 원 원하는

조 제정할 경 사 단체 사업 성

해 원 는 보조 취 에 어나 건전 정 차원

에서 람 하 않다고 사료 물 게살 총연맹․

등 사단체 평성 문제가 수 므 에

심 는 토 가 필 하다고 니다.

상 검토보고 겠습니다.

2008. 5. 21.

보 고 병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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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제 조 조22 ( ) 단체는 안에서 그 사무에 하여

조 제정할 수 다 다만 주민 제한 또는 무 과에. ,

한 사항 나 정할 에는 어야 한다.

제 조 정 담 수 하는 조 제정 등132 ( ) 는 새

정 담 수 하는 조 나 안건 결하 미

단체 견 들어야 한다.

지방재 법

제 조 또는 보조 제한17 ( ) 단체는 다 각①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 한하여 개 또는 공공 아닌

단체에 보조 또는 그 공 출 할 수 다· .

에 규정 는 경1.

고보조 원에 한 것 서 가가 정한 경2.

정한 에 한 경3.

4. 보조 출하 아니하 사업 수행 가능한 경 서

단체가 하는 사업 하여 필 하다고 정 는

경

②제 항 규정에 한 공공 는 통 정한다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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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

제 조 적1 ( ) 민 적 동에 하여 조 새

동조 원 성함 새 동 속적 추 과·

향상 하고 가 사 전에 여함 적 한다· .

제 조 출연 등3 ( ) 가 또는 단체는 새 동①

조 에 필 한 비 에 충당하 하여 출연 보조

할 수 다 개정.< 1999.12.31>

제 조 공 산 등4 ( · ) 가 또는 단체는 새

동조 성 하여 필 한 에는 통 정하는

에 라 산 또는 정 규정에 하고 ·

공 산 무상 또는 양여하거나 사 수 하게 할·

수 다.


